
서울특별시의회 「지방자치법」등 개  촉구 건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안경과

○ 발의자 :김용석(도 )의원 외 31인

○ 발의일 :2011년 11월 28일

○ 회부일 :2011년 11월 30일

2. 주문

○ 행 지방자치법은 산과 련하여 단체장에게는 편성․집행

권을(제9조 제127조),지방의회에는 심의․의결권을(제39조)

부여하여 이미 양자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도록

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법 제108조에서 다시 산안의 심

의․의결에 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까지 인정하여 실 으로

산과 련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

의 원리를 심 하게 해하고 있음.

○ 이에 비해 헌법의 경우,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한 통령의

재의요구만을 규정하고(헌법 제53조제2항),국회의 산안 심

의․의결에 한 재의요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산

련 권한을 철 히 보장하고 있음.

○ 구체 으로 지방자치법 제108조제1항은 산의 추가 인 부담

을 수반하는 의결에 한 제약이며,제108조제2항은 산의 부



당한 삭감을 억제하기 한 제도 장치이나,지방 산의 경우

단체장의 재의요구와는 별개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

어 유효하다는 ,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재의

결, 법원 제소 최종 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

산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,그리고 동 제도를

폐지하더라도 단체장은 산 집행권의 활용 추가경정 산의

편성 등을 통해 이에 충분히 처할 수 있다는 등에서 산

안에 한 재의요구제도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조항은 입법론

으로도 문제가 있음.

○ 결과 으로 지방의회의 산안 심의․의결에 한 단체장의 재

의요구는 제도 자체의 실익은 없으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

의 갈등만 심화시키고,나아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원리까

지 심 하게 해하는 제도이므로,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

방자치법 제108조를 삭제하고,지방의회의 일반 인 의결에

한 단체장의 재의요구 련 규정에서 산안의 경우를 제외하

는 등 동 제도의 폐지를 한 유 법령의 개정을 건의함

3. 안이유

○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기 분립형의 기 구성형태를 획일 으로

채택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등한 계에서 견제와

균형의 원리에 의해 지방자치가 운 되도록 하고 있음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심의․의결한 산안에 한 단

체장의 재의요구를 범 하게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산



안 심의․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있어,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기

분립형의 기 구성이 지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

으로 구 하기 한 취지로 동 제도의 폐지를 한 「지방자치

법」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 행정안 원회 행정안 부에

건의함.

4. 검토 의견 (수석 문 원 :윤 병 국)

○ 본 건의안은 행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에게는 산과 련한 편

성․집행권을,지방의회에는 심의․의결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

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

불구하고,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의회의 권한인 산안의 심

의․의결에 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까지 인정하고 있어 지방의

회의 권한을 무력하게 하고,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하고 있

는 바,

○ 의결기 인 지방의회와 집행기 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분립시키

고 상호 등한 치에서,각각 자주 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여

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해 지방자치의 효율 인 운 을 도모하고

자,지방의회의 산안 심의․의결에 한 단체장의 재의요구

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방자치법 련 법률의 개정을 국회

행정안 부 등에 건의하기 해 제안됨.



○ 행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가 심의․의결한 산안에

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

써,동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산 심의

확정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음.

○ 우리나라「헌법」 「지방자치법」은 기 분립형의 지방자치제

도 운 을 통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양자가 견제와

균형의 원리 하에서 지방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,

앙정부의 경우 헌법 제53조에서 법률안에 한 통령의 재

의요구만 규정하고 있지만, 산안에 한 재의요구는 규정하

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산안 심의․의결권을 존 하고 있음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,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등에

의해 지방의회가 산 심의․의결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도록

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입법취지를 훼손

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 발 을 해하는

부 한 조항으로 사료됨.

○ 이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 을 확 하고,나아가 집행기 에

한 견제와 비 기능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

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산안 재의요구 조항 삭제를

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시의 하며 타당하다고 단됨.


